
창원문화재단 아르코공연연습센터@창원 운영내규

제12조(대관취소) 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
취소할 수 있다.
1. 연습센터 대관 운영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
2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때
3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
4. 정해진 기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
5. 사용권을 타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
6. 타 대관단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7. 음주, 흡연, 기물파손 및 유해행위 등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8.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9.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